
고용보험법[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20호,
2022. 6. 10., 일부개정]

기존법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등)의 경우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 전까지 피보

험자 자격을 유지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용역 또는 노무의 제공 관련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은 등 현실적

으로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받는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법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피보험자인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였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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